
 

Income Disclosure – Korean   

 

안내 자료 
 

 

별거 또는 이혼 후에 양 부모는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러한 지원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1(연방 지침)에 따라 공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하여 부모는 최근 소득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안내 자료는 다음에 관한 일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언제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소득 공개 의무에는 다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기 및 지속적(연속적) 공개. 

 

1. 초기 공개 의무 

 

초기 자녀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려면, 연방 지침에 따라 한 부모 또는 양 부모가 지난 

3년치 과세 연도 소득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2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양 부모가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분리 또는 공동 양육권 

 추가 특별 비용 

 과중한 재정적 부담 주장 

 자녀가 성년 연령 이상이고 자녀 양육비가 성년 연령 미만 경우와 달리 산정됨 

 양육비 지급 부모의 연 소득이 $150,000 초과 

 한 당사자가 배우자나 파트너의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해옴(예: 의붓 부모).  

                                                 
1 모든 주 및 준주에는 연방 지침과 매우 비슷한 자녀 양육비 지침(단, 퀘벡주는 자체 자녀 양육비 산정 

방법 채택)이 있으나, 일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들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justice.gc.ca/eng/fl-df/pt-t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적 사실로 어떤 

지침을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2 연방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해당 주 또는 준주 지침의 소득 공개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정보 공개 
 

http://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7-175/page-1.html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step3-etap3.html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step3-etap3.html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step7-etap7.html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step8-etap8.html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step2-etap2.html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step2-etap2.html
http://www.justice.gc.ca/eng/fl-df/p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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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들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부모만 소득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예: 부모 한쪽이 단독 양육권을 가진 경우).  

 

2. 자녀 양육비 명령이나 합의 후 지속적인 공개 의무 

 

자녀가 최신 소득 정보에 기초한 공정한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부모는 자녀 

양육비 명령 또는 합의 후 지속적으로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적 

의무는 관련법, 법원 판결 및/또는 행정 서비스(예: 재산정 서비스)에 의거합니다3. 

 

 연방 지침: 연방 지침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산정용으로 자신의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한 부모는 다른 부모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으면 최신 소득 정보를 연 1회 이하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최신 소득 정보를 요구하는 부모가 해당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부모는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변경: 캐나다 대법원은 부모가 최신 소득 정보에 기초하여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4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소득 변경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명령 또는 합의: 자녀 양육비 명령 또는 합의로 부모 한쪽이 다른 쪽에게 특정 시점이나 

특정 상황에서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정 서비스: 또한, 부모는 자녀 양육비 명령 또는 합의가 “재산정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자신의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종류의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하는 최신 소득 정보가 빠짐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치 소득세 보고서 및 

 캐나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최근 3년치 확정 및 재확정 세액 통지서.  

 

또한, 부모 한쪽이 다음과 같은 기타 소득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소득 명세서나 급여 명세서, 또는 월급이나 임금이 명시된 고용주 확인서 

 해당 부모가 자영업자 또는 기업 대주주인 경우 재무제표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장애 수당, 사회 부조 또는 공적 부조로 받은 소득에 관한 

정보 

 

                                                 
3 재산정 서비스는 최근 소득 정보에 기초하여 자녀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는 주 또는 준주 서비스입니다.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의 정부 제공 가사사건 서비스 목록에는 재산정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과 누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4 D.B.S. v. S.R.G.; L.J.W. v. T.A.R.; Henry v. Henry; Hiemstra v. Hiemstra, [2006] 2 S.C.R. 231, 

2006 SCC 37. 

http://www.cra-arc.gc.ca/
http://www.justice.gc.ca/eng/fl-df/fjs-sjf/brows-f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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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모가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라, 부모는 요구되는 경우 자신의 최신 소득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 

한쪽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보 제출 명령(공개 명령) 

 해당 부모의 소득을 자녀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 특정 수준으로 가정하여 그 

소득(추정 소득)에 근거한 명령 

 해당 부모에 대하여 소득 변경 시점부터 미지급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소급 명령) 

 부모 한쪽에 다른 쪽의 소송 비용 지급 명령 

 법정모욕 행위를 한 해당 부모에게 벌금 및/또는 구금 판결.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 가족법 페이지에 있는 단계별 발간물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index.html 에 자녀 양육비 문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법무부에서 이혼과 별거에 관하여 성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세한 정보는 이 짧은 비디오를 보시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십시오: 

 

Canada.ca/family-law 
 

 
법적 책임과 한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법적 정보가 아니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조언을 가족법 변호사에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같은 

변호사들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적 조언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 및 준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첫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또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의 특정 측면에 도움을 받으려고 변호사와의 단 몇 번 상담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index.html
https://www.youtube.com/watch?v=459RSwSP1oo
http://www.canada.ca/family-law
http://www.justice.gc.ca/eng/fl-df/enforce-execution/lr-ra.html

